
2005년도 제3회

여수시사회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

사회복지과



1.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나.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증(△)감(B)

변 경 2,281,166 195,601 336,200 △140,599 2,140,567

당 초 2,281,166 323,475 474,000 △150,525 2,130,641

증 감 0 △127,874 △137,800 9,926 9,926

    (1) 기금명칭 : 여수시사회복지기금

                   (조례제정일 2003년 2월 17일 조례 제388호)

    (4) 설치년도 : 2003년 2월 17일

    (2)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13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및시행령제44조

    (3) 설치목적 :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공설묘지공원조성·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재정법제11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비   고구            분
2004년도말
현재액(A)

2005년운용계획 2005년도말
예정액(A+B)

여수시사회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



    (2) 재원조성 : 기금운용 수익금 및 이자수입등

    (3) 지원기준          

                            7천만원 범위안에 대여

                                  특별장학금은 30∼50만원으로 년 2회 지급

                                  80% 이상인 자는 특별장학금 으로써 장학금 지급 비율은 당해연도 장학금의 80% 는  

      ○ 공설묘지공원조성사업 : 분묘의 훼손 등 비상재해 발생시 기타 공설묘지공원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 기초생활보장사업 :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사업 대여로 1가구당 1천만원 범위안의 금액과 자활공동체사업자금으로

      ○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되며,  일반은 1인당 1회 20∼30만원, 

      ○ 노인복지사업 :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투자

                                  일반장학금으로 20% 는 특별장학금으로 지급

      ○ 노인복지사업 :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노인복지사업

      ○ 공설묘지공원조성사업 : 분묘의 훼손 및 비상재해발생시복구 등, 기타 공설묘지공원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4) 기금의 용도

      ○ 기초생활보장사업 :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

      ○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 저소득층자녀로서 입학 또는 재학중인 중· 고· 대학생  "미" 평정 80% 이상인 자와  예체

                                  분야에서 도 단위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자에게 주는 일반장학금과 성적 "우" 평정



2.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항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항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합    계 2,476,767 2,604,641 △127,874 합   계 2,476,767 2,604,641 △127,874

◆ 전년도이월금 529,083 529,083 0 ◆ 인건비 0 0 0

◆ 출연금 0 0 0 ◆ 물건비 0 0 0

◆ 차입금 0 0 0 ◆ 고유목적사업 14,000 114,000 △100,000

◆ 보조금 0 0 0 ◆ 장학금 66,700 60,000 6,700

◆ 융자금회수 89,786 218,160 △128,374 ◆ 융자금 255,500 300,000 △44,500

   ― 원   금 84,000 216,000 △132,000 ◆ 차입금상환 0 0 0

   ― 이   자 5,786 2,160 3,626    ― 원   금 0 0 0

◆ 적립금이자 74,615 74,115 500    ― 이   자 0 0 0

◆ 예치금회수 1,752,083 1,752,083 0 ◆ 이차보전및기타 0 0 0

◆ 기타잡수입 31,200 31,200 0 ◆ 예치금 2,140,567 2,130,641 9,926

◆ 다음년도이월금 0 0 0

수                   입 지                    출



(단위 : 천원)

나. 수입계획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27,8742,604,6412,476,767사회복지기금

200
△127,874852,558724,684세외수입

210
4,126107,475111,601경상적세외수입

216
4,12676,27580,401이자수입

216-01
50074,11574,615공공예금이자수입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 4,368   (경정)         10,368,000원 - (기정)          6,000,000원

○ 기초생활보장사업

= △1,876   (경정)         40,650,000원 - (기정)         42,526,000원

○ 노인복지지원사업

= △2,209   (경정)         14,700,000원 - (기정)         16,909,000원

○ 공설묘지 공원사업

= 217   (경정)          8,897,000원 - (기정)          8,680,000원

216-02
3,6262,1605,786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 기초생활보장사업

= 3,626   (경정)          5,786,000원 - (기정)          2,160,000원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0
△132,000745,083613,083임시적세외수입

226
△132,000216,00084,000융자금원금수입

226-01
△132,000216,00084,000민간융자금회수수입 ○ 기초생활보장사업

=△132,000   (경정)         84,000,000원 - (기정)        216,000,000원



(단위 : 천원)
다. 지출계획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27,8742,604,6412,476,767사회복지기금

2000
△127,8742,604,6412,476,767사회개발비

2300
△127,8742,604,6412,476,767사회보장비

2310
△127,8742,604,6412,476,767사회복지

2315
△127,8742,604,6412,476,767사회복지기금

100
6,70074,00080,700경상예산

120
6,70074,00080,700경상적경비

301
6,70060,00066,700일반보상금

02 장학금및학자금6,70060,00066,700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경정)         66,700,000원 - (기정)         60,000,000원  = 6,700

200
△144,500400,000255,500사업예산

220
△144,500400,000255,500자체사업

401
△100,000100,0000시설비및부대비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1 시설비△99,10099,1000

○ 공설묘지내 가족납골묘 조성사업 시설비

   (경정)                 0원 - (기정)          99,100,000원  = △99,100

03 시설부대비△9009000

○ 공설묘지내 가족납골묘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경정)                  0원 - (기정)            900,000원  = △900

501
△44,500300,000255,500융자금

01 민간융자금△44,500300,000255,500

○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

   (경정)         255,500,000원 - (기정)       300,000,000원  = △44,500

400
9,9262,130,6412,140,567예비비등

420
9,9262,130,6412,140,567기타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602
9,9262,130,6412,140,567예치금

○ 저소득 주민장학사업

   (경정)        226,312,000원 - (기정)        228,143,000원  = △1,831

○ 기초생활보장사업

   (경정)      1,197,246,000원 - (기정)      1,278,458,000원  = △81,212

○ 노인복지사업

   (경정)        443,228,000원 - (기정)        430,258,000원  = 12,970

○ 공설묘지공원사업

   (경정)        273,781,000원 - (기정)        193,782,000원  = 79,999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계
국   고
보조금

도비 시군비
이자
수입

지방채 기타 계
고유목
적사업

융자금 장학금
지방채
상   환

이   차
보전금

기   타

1998 792,531 0 0 0 70,138 0 722,393 54,300 19,100 0 35,200 0 0 0 738,231

1999 7,191 0 0 0 7,191 0 0 39,400 0 0 39,400 0 0 0 △32,209

2000 179,728 0 0 0 179,728 0 0 108,263 72,063 0 36,200 0 0 0 71,465

2001 387,148 0 0 0 55,392 0 331,756 58,153 26,853 0 31,300 0 0 0 328,995

2002 1,659,807 0 0 0 73,642 0 1,586,165 408,880 102,280 270,000 36,600 0 0 0 1,250,927

2003 433,325 0 0 47,080 90,657 0 295,588 423,864 64,964 330,000 28,900 0 0 0 9,461

2004 335,217 0 0 9,498 101,186 0 224,533 420,921 99,661 261,260 60,000 0 0 0 △85,704

2005 195,601 0 0 0 74,615 0 120,986 336,200 14,000 255,500 66,700 0 0 0 △140,599

합계 3,990,548 0 0 56,578 652,549 0 3,281,421 1,849,981 398,921 1,116,760 334,300 0 0 0 2,140,567

(단위:천원)

      구분

연도별
잔액

집       행       액조       성       액



4. 적립기금운영명세

2004년
이월액

2005년
수입액

2005년
지출액

은행명 적립액

합    계 2,281,166 195,601 336,200 2,140,567  2,160,595  

사회복지기금 2002 사회복지과 2,281,166 195,601 336,200 2,140,567  광주은행
(기초생활
보장사업)

797,246     

광주은행
(저소득
주민장학
사업)

111,071     

광주은행
(노인복지
사업)

442,352     

광주은행
(공설묘지
조성)

295,026     

농협
(기초생활
보장사업)

400,000     

농협
(저소득
주민장학
사업)

114,900     

           구분

적립기금
근거법규 설치목적

지방자치법제13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및시행령44조

(단위:천원)

기금운용
수입 및
적립금이
자수입

시민의 복지증진
및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를 위하
여 지방자치법
제133조및지방
재정법제11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설치
년도

기금보관상황
(2005.12.1.현재)2005년도

12월31일
에정액

운용관서 재원조달

적립예정액


